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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      문

1. 원고  피고는 파양한다.

2. 소송 용  각자 부담한다.

 

청 구 취 

주 과 같다.

 

이      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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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 사실

  가. 원고는 1969  6월 소외 **과 이 하고, 1972  10월 소외 **과 인신고를 

하 며, 이후 **과 1977  3월 이 한 후 소외 **  1977  10월 인신고를 

하 다.

  나. 원고는 인   **가 데  피고를 1984  4월 입양신고 하 고(다만 피

고  입양 계증명  상에는 생모  ‘계**’이 재 어 있다),  ** 는 1987  9

월 이  하 다. 

  다. 피고는 군 를 한 직후 원고를 1~2번 도 찾아 나 그 이후 지 지 

원고를 찾아 거나 연락한 이 없고, 1998  5월 원고  인신고를 한 소외 00도 

피고를 한 번도 본 이 없 며, 피고는 재 소재불명이다.  

[인 근거] 갑 1 증  재, 변  체  취지

2. 판단  결

    인 사실에 하면, 원, 피고가 래도  래가 끊 고 연락이 지 않아 피고

 생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원, 피고 사이에 양 자 계를 계속하  어 운 한 

사 가 있다고 이 상당하고, 이는 민법 905조 3 , 4 에  한 재판상 파양

사 에 해당하므 , 원고  청구를 인용하  하여, 주 과 같이 판결한다. 

판사 상


